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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
훈계·주의 요구

제 목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(○○○○) 추진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진주시. 함안군, 고성군, 하동군, 함양군, 합천군

관 련 자 ① 합천군○○○○센터 ○○○○과(전 ○○과) 지방○○주사보

○○○

② 합천군 ○○면(전 합천군 ○○과) 지방○○주사보 ○○

내 용

지방○○주사보 ○○○은 2013. 1. 1.부터 2014. 1. 13까지 합천군 ○○과

에서, 지방○○주사보 ○○○는 2014. 1. 14.부터 2015. 10. 19까지 합천군 ○○과

에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.

경상남도에서는 국산 조사료 생산·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

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[표 1]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.

[표 1] 2014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추진현황

세부사업명 지원조건
사업예산(단위 : 백만원)

주요내용
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

합계 - 33,240 6,324 12,991 7,010 6,915

○○○○
제조비

국 고 30%
지방비 60%
자 담 10%

12,644 3,793 7,586 - 1.265
- 사일리지 제조(소모품,
운송비 등)지원

- 단가 : 60천원/톤

「사료관리법」제3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·가

격안정·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와 사료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

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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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14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르면 사일리지 제조비

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·군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일리지를 전량 계근하거나

표본 추출193)(1일 제조량의 5% 이상, 최소 5개 이상) 계근토록 하고, 증빙자료로

중량을 확인(표본추출의 경우 공무원 입회)한 후에 제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

있다.

또한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53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관

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증거자료를 제

출받아 검정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따라서 조사료생산기반구축사업 중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경

우에는 사업자가 사일리지를 전량 또는 표본추출(공무원 입회)하여 계근토록 하

고, 담당자는 정산시 농가 생산량, 지원단가 확인 등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하

여야 한다.

그런데도 경상남도 진주시, 하동군 등 6개 시·군에서는 2014년 조사료 사

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면서 [표 2] “2014년 조사료 사일리지 표본추출 계근 현

황”과 같이 표본추출 계근 수량을 사업시행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적용기

준 5%이상 보다 매우 미달(0.5%)되게 산출하여 실시하는 등 사일리지 계근 측

정업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.

193) 표본추출 5% 계근시 수분함량 과다 또는 이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경우 전수조사 실시(필요시 수분함량 및 현물
검사 병행가능)하고,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물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(건조 등을 통해 수분함량을 적정하
게 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한 경우 재계근하여 지원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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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표 2] 2014년 조사료 사일리지 표본추출 계근 현황

시․군
지원
대상자
(개소)

사일리지 제조비지원 현황 표본추출 현황
지원금액
(천원)

지원물량
(톤)

사일리지
수량(A)

전체추출
수량(B)

추출비율
(B/A)

공무원
입회여부

계 136 3,267,265 60,642 135,956 665 0.5 -

진주시 16 761,238 14,097 36,412 171 0.5 ○

함안군 7 166,050 3,075 7,841 208 2.7 ○

고성군 21 716,035 13,261 28,471 131 0.5 ○

하동군 28 715,702 13,252 26,900 40 0.2 ○

함양군 16 290,439 5,383 9,665 115 1.2 ○

합천군 48 617,801 11,574 26,667 - - ×

특히, 합천군의 경우에는 전량 또는 표본추출 계근 자체를 2년간(2013∼

2014년) 실시하지 않았으며, 2015년은 공무원이 입회도 하지 않은 채 일부 영농

법인 위주로 계근을 실시한 자료를 기초로 평균중량을 적용하여 조사료 사일리

지 제조비를 지원하였으나 정산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가 제출한 사일리지 생산

량정산자료를 재검토하지 않아 실제지급액을 과소하게 지급하는 등 [표 3] “합

천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정산현황”과 같이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

확인하였다.

[표 3] 합천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정산현황

연도별 법인명
정 산 검 토

차액
(천원)생산량

(톤)
단가
(천원)

금액
(천원)

생산량
(톤)

단가
(천원)

금액
(천원)

합계 2,465.2 60 147,912 2,488.2 60 149,292 1,380

2013년 ○○○○○○○법인 1,106 60 66,360 1,114 60 66,840 480

2014년
○○○○○○법인 610 60 36,600 617 60 37,020 420

○○○○○○○
○○○○법인 749.2 60 44,952 757.2 60 45,432 4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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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치할 사항 합천군수는

[훈계]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.

진주시장, 함안군수, 고성군수, 하동군수, 함양군수, 합천군수는

[주의]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(사일리지 제조비)를 지원할 경우에는 표본 추출,

중량 계근, 사업비 정산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
